
◉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-133호

　「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8조(상세기준)에 따라 상세기준 개정사항을 

승인·공고합니다.

2026년 02월 13일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

수소연료사용시설의 시설·기술·검사 기준 개정

< 상세기준 개정 >

  ※ 개정된 상세기준의 세부내용은 가스기술기준정보시스템(cyber.kgs.or.kr/kgscode.Index.do)을 

  참고하시기 바라며, 문의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(☏ 044-203-3985) 또는 

 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(☏043-750-1320, 1322)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< 상세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>

구분 주요 내용 비고

수소시설

ㅇ 사업소 밖 수소배관의 전용 두께 계산방법 신설

  - 수소취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소 밖에 탄소강재 수소배관을 설치

하는 경우 ASME B31.12를 참고하여 그 두께 계산 방법을 신설

ㅇ 대규모 수소추출설비의 공정제어 기준 신설

  - 시간당 수소 생산량 2,000㎥초과 수소추출설비가 수소용품 검사

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수소추출설비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

제어기준을 시설기준에서 규정

ㅇ 지하 수소연료 사용시설의 지상 차단밸브 설치기준 신설

  - 도시가스 및 LPG 사용시설과 유사하게 지하층에 연료전지가 설치된 

경우 지상에서 가스 공급을 용이하게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

기준 신설

ㅇ 과압안전장치 방출관 설치 기준 명확화

  - 가스 방출관의 방출구에서 방출되는 가스가 아랫방향으로 배출

되지 않도록 하고, 모호한 방출관 설치 위치를 해외기준을 참고

하여 명확화

ㅇ 해석이 불명확한 기준에 대한 문구 수정

  - 입상관 밸브 및 정전기 제거설비 설치기준 등 해석이 불명확한 

기준에 대한 문구 수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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